
[별표1] <개정 2014.01.02., 2014.9.30. 2019.07.16.>

방호요원 근무수칙

1. 근무시간은 12시간 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며, 12시간 교대제의 경우 근무교대는 매
일 오전 8시 정각에 한다.

2.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 방호팀장(부재 시 방호조장)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 정각에 
근무를 개시한다.

3. 전일근무자는 근무교대 즉시 근무 중에 발생된 상황을 방호팀장(부재 시 방호조장)
에게 보고한다.

4. 근무자는 방호요원근무수칙 및 각종 지시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
5. 근무자는 근무 중 항상 정복 정모를 착용하고 관람객 및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하여야 
한다.

6. 근무자는 근무 중 취침을 할 수 없으며, 순찰근무시외에는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
할 수 없다.

7. 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주간 3회, 야간 3회(매 4시간) 순찰하여 화기단속, 각종 도난
사고방지, 시설파손상태 및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방호팀장(부재 시 방호조
장)에게 보고 후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 또한, 야간순찰 시 당직자의 별
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직자의 지시에 따른다.

8. 근무자는 모든 방문객에게 필요한 주차안내 및 차량질서를 계도하는 등 출입자 및 
차량을 통제하고,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9. 근무자는 사고발생시 방호팀장(부재 시 방호조장)에게 보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고,
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하는 등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여야 
한다.

10. 근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비치ㆍ유지하고 근무교대시 인계인수하여
야 한다.

가. 방호요원 근무일지

나. 방문차량출입기록부

다. 휴일 및 야간작업기록부

라.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

마. 순찰용 시계

바. 무전기

사. 손전등, 비상성냥 및 양초 등

아. 방문객 일지

자. 출입카드 발급대장



차.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

카. <삭제>

타. <삭제>


